


4.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 

가. 과 태 료 : 1 ，500，000원 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 리 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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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. 사실조사 결과 

1. 조사 대상 

0 조사대상 기간('14. 10. 31.~11. 2.) 중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를 받은 

판매점과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판매점 등 14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

현장조사하였다. 

2. 행위사실 

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

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“단말기 유통법”이라 한다) 위반사항에 대한 

사실조사 결과/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 

- 이동통신 판매점은 

@ 신규가입 ·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/ 이용자의 거주지역/ 

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 

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여서는 아니되며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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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하여 15를 100분의 공시된 지원금의 

아니됨에도/ 

유통법에 따라 

추가 지급하여서는 

@ 단말기 

지원금을 

과다지급 따라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

제안한 행위가 33건 적발되었다. 

단말기 유통법에 

하거나 지급하기로 

。-E 고
 
。/행정처분 사전통지/ 

부여하였다. 

11월 26일 

기회를 

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

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

0 

판단 ]] . 위법성 

1. 관련법 규정 

지원금의 차별 

금지함. 

유통법은 제3조제1항/ 제4조제5항에서 @ 

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

단말기 

지급， (2) 

0 

조항 >근거 유통법 단말기 < 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

口 져13조 (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) 

φ 이동통신사업자， 대리점 

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또는 판매점은 

1. 번호이동， 신규가입，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

2.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

3. 이용자의 거주 지역，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

口 져14조 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 

CD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， 통신시장의 경쟁 

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

고시한다. 

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으I 100분의 판매점은 제3항에 CC l
-'- '-@ 대리접 

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

η
 
J 

이용자에게 범위에서 1 5으| 



판단 2. 위법성 

지급한 행위는 

동법 제4조 미
숭
 

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

유통법 제3조(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) 

과다지급 제한)를 위반한 것임. 

피심인이 

단말기 

(지원금의 

0 

며련 
00 III. 시정조치 

중지 1. 위반행위의 

피심인은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

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

하는 행위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를 

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 

0 

공표 사실의 t:n드프 
C L:듀 2. 시정명령을 

1개월 내에 

중에서 

제외 ) 

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

이용자들이 출입하는 

곳에 15일간(휴업일 

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

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

가장 쉽게 볼 수 있는 

o 피심인은 

피심인의 

공표사실을 펴
야
 < 공표문안 > 

‘이동통신탄말장치 

하여야한다. 

유통구조 개선에 

관한 법률’ 위반을 이유로 

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

OOO(판매점명)은 

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

지 급하는 등 ‘이 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

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 

000은 방송통선위원회로부터 

공시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

개선에 관한 법 률’을 위 반했 다는 

은 사실 이 있습니 다. 

12월 00일 2014년 

O O O(판매점영) 대표자 00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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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표문 크기 A2(42cm x 59.4cm), 활자크기 2.0cm x2.5cm이상 



3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

o 피심인은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

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

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

IV. 과태료 부과 

o 피심인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

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

1. 기준금액 : 위반횟수별 과태료 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1회 

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적용한다. 

<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> 

위반횟수 
위반 규정 과태료 금액 

1 회 

CD 제3조제 1 항을 위반야여 차별적인 
1.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

지워금을 지급한 경우 

@ 저14조저15람을 위 반하여 공시된 

지원금의 1m분의15의 버I그의，1 르 E르 
1.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

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

추가로 지급한 경우 

2. 추가적 가중 

단말기 유통법 시행령(별표3)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 

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

피심인에 대해서는 50%(50만원)를 가중한다. 

「3 



3. 죄종 과태료 

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과태료 1，500，000원을 부과한다. 

v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

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/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

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

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/ 행정소송법 제 18조 및 제 20조의 

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

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

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/ 질서위반행위규제법 

제 2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

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

VI . 렬론 

상기 피심인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말기 유통법 제 

14조(시정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“주문”과 같이 결정한다. 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 

2014. 12. 1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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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魔 
부위원장 허 원 제 魔

위 원 재 홍 (、뿔좋종씨 

위 원 이 기 주 ，\鐵띈5? 

위 τ 。크l 고 삼 석 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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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 > 

단말기 유톨법 시행령I벌표3] 과태릎외 부과기준 

1. 일반기준 

다. 미래장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g 이 어」 하나에 해당하는 경 

우어l 노 져~호。| 개별기준앤| 따른 과태료 금앨이 2부이 l 범위앤~ 그 금앨을 
가중할 수 있다. 다만l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

1)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S 사실이 있는 경우 

2) 위반행위이 정도l 우|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I 우|반행위자의 사업이 종류 및 

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

2. 개별기준 

과태료 금액(만원) 

위반행위 
근거 

구분 l호| 2호| 3호| 
4호| 

남닙ø:二E디: 이상 
위반 위반 위반 

위반 

가. 법 저| 3조저|l항음 위바하여 차별 법 저￠죠퍼| 
대큐모유통업자 100 300 600 1,000 
외으|자 

점인 지원금을 지글한 경우 3행~11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,500 3,000 5,000 

나. 법 저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
법 저￠죠퍼| 

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 100 300 600 1,000 
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4항저11호 

다. 법 저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
법 저122챔| 

내용과 다근게 지원금을 지급한 100 300 600 1,000 
~.5f-

3항Ãil2호 

라 법 저11조져12할을 운|반한여 공시폼| 대규모유통업자 100 300 600 1,000 
지원굽익 100분익 15~1 범운|를 법 저￠죠쩌| 오|의 자 
초고t하여 이용자댄|겐 지원글을 3항저13호 

대규모유통업자 500 1,500 3,000 5,000 
주가로 지굽한 경우 

너. 법 제13조저12항에 따른 조사를 거 법 저L깅좌~I 
500 1,500 3,000 5,000 

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항 

。Q 




